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5. 1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
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
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
리권역으로의 이전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
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2의 비고란과 같
다.



[부표] 삭제 <2009.8.5>


